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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3년 11월 유럽의회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 의회조사서비

스와 도서관에 대한 상세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세계 최상급의 입법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를 설립하였다. 유럽의회조사처의 설립 목적은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집행위원

회와 기타 집행기구에 대하여 독립적·객관적으로 권위 있는 조사와 감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유럽의회조사처(EPRS)를 직접 방문하여 유럽의회조사처 설

립의 기본개념과 철학, 새로운 입법·정책 지원서비스, 주요 조직과 기능, 영향

평가서비스의 주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로 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회 입법

지원조직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홍수 시대에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적 입법지원체

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조사처는 조직설립의 기획단계에서 통합적

인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기본개념과 핵심철학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의원연구서비스, 도서관, 영향평가서비스를 통합한 입법지원서비스를 체

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국회의 경우 각 입법지원기구들이 입법 전과정

을 통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도서관 간의 기능적 

협력방안의 모색과 함께, 법안심의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간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국회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규제, 부패, 성별, 

갈등, 기술 등 산재한 각 부문별 영향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



가를 참고하여 한국형 영향평가제도를 개발·도입하여야 한다. 영향평가의 개념

은 오직 ‘입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예산, 결산, 결의안 등 행정부

와 입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일률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부

문별 영향평가를 ‘영향평가’라는 용어로 통합하고, 이를 사전영향평가, 사후영

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과학기술평가, 국정과제이행평가 등의 기능별 접근과 

함께 각 기능별 접근에서의 분야별 접근을 실시하는 영향평가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률 집행과정에서 국회의 사후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

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한 검정작업은 물론, 법률이나 정책 시행 이후의 사후평가도 포함하여 집행

부와 각국의 이행 및 운영체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고 집행되는지에 대

한 사후적 감독기능이 미약한 상태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 수단도 부족한 상

황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에 대한 의원 및 위원회의 사후적 영향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지원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입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유

럽의회조사처는 유럽연합 기능의 모든 영역에 걸친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면보고 확대를 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또

한, 연구발간물에 사용된 모든 그래프와 챠트들을 온라인 ‘그래픽 웨어하우스’

에 수집하여 의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조사회답과 각

종 보고서에서도 온라인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국회 

입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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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Ⅰ. 현장조사 개요

Ⅰ. 현장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국회가 행정부로의 권력집중 경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

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 및 입법역량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전문성 부족의 주된 요인의 하나는 행정부와의 관계에 존재하는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에 있

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행정국가 현상의 심화와 오늘날 전문적인 과학기술 영역

의 대두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

○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성은 다양한 선택 대안 중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

의 구별을 어렵게 하여 역선택을 부추겨 좋은 정책을 시장에서 몰아내

고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의 의회는 의원들과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입법지원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지원기구는 2차 대

전 이후 양적·질적 측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음 

□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

법조사처 등의 입법지원기구가 등장하여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의 기능

강화에 이바지해 왔음



2 ❘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 한국 국회의 입법지원기구 확장의 역사는 국회의 기능강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출범 이후 약 7년이 지남에 따라 국회의원과 

위원회로부터의 질의회답과 보고서 발간 건수가 폭증하였고, 국회의원

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의원입법의 양적 팽

창에 기여하였음

-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조사회답서는 2008년 1,938건에서 2013년 6,431건

으로, 보고서 발간은 2008년 28건에서 2013년 258건으로, 세미나·전문가간

담회·정책브리핑 횟수는 2008년 21건에서 2013년 311건으로 급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의 양적팽창에 걸맞는 질적 수준의 심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 법안 발의 건수에 비해 가결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

되었고, 비생산적인 중복발의에 따라 대안폐기 또는 임기만료 폐기되어 

의원입법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입법지원기

구의 획기적인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1)

□ 이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 일

행은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를 

직접 방문하여 이 조직의 설립의 원인이 된 기본개념과 철학, 새로운 입

법·정책 지원서비스, 주요 조직과 기능, 유럽의회조사처에서의 영향평가

1)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4년 6월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의장 업무보고시 생

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정지원을 위한 입법지원기구의 인력을 증원하

고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며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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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09:00
ㆍ유럽의회조사처 도착

  - 정보전문가 Ms. Isabell Gautier의 안내

[표 1] 현장조사의 시간별 일정

절차 및 보고서 발간의 주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함

2. 조사일시 및 방문기관

□ 벨기에에 소재한 유럽의회의 유럽의회조사처를 2014년 6월 20일 09:00

시부터 13:00시까지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장조사에 참여

한 국회입법조사처 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

○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

○ 이현출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조규범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 김대회 기획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김진 기획협력담당관실 입법조사원

□ 유럽의회조사처장(Director General of EPRS)인 Mr. Anthony Teasdale의 유

럽의회조사처(EPRS)의 조직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의원연구

서비스실장(Director of Member’s Research Service) Mr. Etienne Bassot과 영

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장(Director of Impact Assessment & European 

Added Value) Mr. Joseph Dunne 등 각 실장과 주요 과장의 설명과 질의 및 

응답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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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09:30
ㆍ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조직 구조와 기능

  - 유럽의회조사처장 Mr. Anthony Teasdale의 발표

09:50
ㆍ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조직 구조와 기능

  -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발표 

10:15
ㆍ유럽의회조사처의 의원연구서비스실

  - 의원연구서비스실장 Mr. Etienne Bassot의 발표

10:40

ㆍ유럽부가가치 및 비유럽 비용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장 Mr. Joseph Dunne

의 발표

11:05
ㆍ유럽의회 본회의장 시찰 및 유럽의회의 기능

  - 통신방문세미나과 Mr. Georges Stylianou의 안내 

11:50

ㆍ사전영향평가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 사전영향평가과장 

Mr. Claudio Collovà의 발표

ㆍ사후영향평가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 사후영향평가과장 

Mr. Stephan Huber의 발표

12:30
ㆍ오프라인 및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

  - 오프라인·온라인도서관서비스과장 Ms. Elke Ballon의 발표 

13:00 ㆍ질의응답

13:30 ㆍ회의 종료

3. 조사내용 및 방법

□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가용한 유럽의회조사처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현장방문조사시 필요한 목록을 미리 요청하여 방문기간 동안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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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ㆍ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EPRS

ㆍResearcher recruitment process(e.g. educational background, qualification, etc.)

ㆍResults of the service satisfaction survey

ㆍNetworking for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professionals outside of the 

EPRS 

ㆍReports review process

ㆍMaintenance of nonpartisan posture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ㆍImpact Assessment Guideline(2009)

ㆍProcess and manual of Ex-Ante Impact Assessment and Ex-Post Impact 

Assessment 

ㆍTransposition of EU legislation to the legal system at the domestic level and 

harmonization with the domestic values 

ㆍCases of Ex-Ante Impact Assessment and Ex-Post Impact Assessment

ㆍScrutiny and Supervision of EU Parliament over the member state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EU laws

ㆍPeriodical reports and products

[표 2] 유럽의회조사처에 대한 사전요청자료의 내용

□ 방문전 유럽의회조사처에 요청한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문기간 동안 획득한 정보의 심층 분석 및 정리를 통하여 현장조사보

고서로 작성함

○ 추후 질의사항은 이메일과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회답을 받아 보고서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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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유럽의회조사처 임원진과의 간담회 장면

[사진 2] 유럽의회 벨기에 본회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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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럽의회조사처 설립의 배경과 조직 구조

1. 설립배경

□ 2013년 11월 1일 유럽의회는 같은 해 5월 20일에 있었던 유럽의회 집행

부(Bereau)2)의 결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입법지원조직인 유럽의회조사처

를 설립하였음 

○ 이 결정 이후에 유럽의회 집행부와 예산위원회(Budgets Committee)는 

공동실무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유럽의회 의원들에 대

한 지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공동실무작업반은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할 입법지원 영역과 보다 강화

되어야 하는 입법지원 영역을 구분하여 확정하였음

○ 공동실무작업반은 유럽의회 의원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와 

집행부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기능을 보다 강화

해야 하는 입법지원 영역으로 확정하여 권고하였음

○ 유럽의회조사처의 신설을 위하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미국

의 의회조사서비스와 도서관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 및 비교연구를 진

행하였고, 이에 따라 최상의 입법지원서비스 모델을 확정하였음

□ 결국 유럽의회조사처는 기존의 유럽의회 기구인 유럽의회도서관(Library 

2) 유럽의회에는 임기 2년 반의 집행부(Bureau)가 있는데, 집행부는 1명의 의장과 

14명의 부의장, 의회 행정을 담당하는 5명의 재무관(Quaestors)으로 구성됨. 유

럽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정치그룹의 대표가 참가하는 확대집행부(Conference of 

Presidents)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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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uropean Parliament)과 영향평가실(Impact Assessment Directorates)을 

통합하고, 여기에 의원연구서비스실(Directorarte of Members’ Research 

Service)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음

2. 조직 설립의 기본 개념과 철학

□ 유럽의회 내에서 새로운 부서인 유럽의회조사처를 설립한 목적은 기존

의 부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

들을 강화하여 새로운 입법지원서비스로 발전시키는데 있음

○ 유럽의회가 의원들과 상임위원회에게 유럽연합과 관련한 정책 이슈에 

대하여 독립적·객관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조사·분석을 제공하는 세계 최

상급의 의회조사서비스(a world-class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역

량을 갖추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3)

□ 또한, 유럽의회조사처의 설립은 유럽연합 정책 전반에 관하여 유럽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기타 집행기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럽의회 의원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분야에서의 입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인 유럽의회조

3)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거치면서 회원국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유

럽의회는 당시에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점차 그 영향력이 강화

되고 있는 추세임. 유럽의회의 초창기 정책결정은 폐쇄된 공간에서 소수의 전

문가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특정주제에 대하여 다수

의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비전문가인 의

원들에 대해 지식의 격차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2014년 6월 20일 현

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장 Mr. Anthony Teasdale과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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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처는 기존의 도서관(Directorate for the Library)과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

치평가실(Directorate for Impact Assessment and European Added Value)을 

통합하고, 취약한 부분이었던 의원연구서비스실(Directorate for the 

Members’ Research Service)을 신설하였음4)

○ 의원연구서비스실은 유럽의회조사처 설립과 함께 상당기간의 준비기간

을 거친 후 2014년 7월 1일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 출범하였음  

○ 의원연구서비스실은 지금까지보다 더욱 의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브리핑과 개별 의원들을 위한 맞춤형 조사분석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

니라, 전체로서의 의원들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발간함

□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도서관,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 그리고 

의원연구서비스 기능을 통합하여 다른 국가에서의 의회지원기구와는 달

리 통합형 서비스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특징임

□ 새로운 유럽의회조사처의 핵심 철학은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착수한 업무에 독립적, 객관적, 권위적일 것

○ 모든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이 뒷받침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

○ 고객에 초점을 맞추어 의원의 필요에 직접적으로 회답할 것

○ 의원과 보좌진을 위한 단일 창구를 제공하고 그들의 요구에 신속히 응

답할 것

4) 현재 유럽의회조사처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의원 개개인이 접

근할 수 있는 조사의 범위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출판 등을 통한 정보접

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개개인의 의원 이외에 위원회 등에 의한 

일반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임(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

장 Mr. Anthony Teasdale과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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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판물과 서비스에 대하여 명료하고 단순한 브랜드를 사용할 것

○ 의원들에게 더 훌륭한 대면보고(‘in person’ briefing)와 함께 보충적인 

서면자료를 제공할 것

□ 이러한 원칙들은 ‘도서관의 신개념’(New Concept of the Library) 프로젝

트의 형태로 구체화 될 것임

○ 이 프로젝트는 2011년 7월 유럽의회 집행부(Bureau)에 의해 시작되어 

2013년 가을에 완료됨

○ 또한, 프로젝트는 의원들의 요구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직원의 폭넓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기존 도서관에 의해 공급되던 서비스의 범위와 수

준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음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많은 새로운 출판물이 발간되었고, 더 나은 

인트라넷 사이트가 개발되었으며, 알림서비스, 전자책, 전자학습과 스마

트폰과 테블릿을 위한 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였음 

□ 소셜미디어를 통한 더 많은 서비스 이용과 도서출판과 세미나를 위한 

장소로 ‘스피넬리 열람실’5)(Spinelli Reading Room)의 더 많은 사용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가시성이 증가하였음

□ 이러한 맥락에서 신개념 도서관에서 예견된 바와 같이 스피넬리 빌딩 1

층의 새로운 의원열람실은 2014년 하반기에 오픈될 것임

□ 신개념 도서관의 적극적인 경험은 새로운 유럽의회조사처의 디자인과 

설계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

5) 이 열람실은 Altiero Spinelli 빌딩(ASP 또는 D3라고 부름) 내에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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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적인 혁신조치들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유럽의회조사처로 편입됨

3. 유럽의회조사처 조직 구성

□ 유럽의회조사처는 다음 세 개의 ‘실’급 부서(directorates)에 14개의 ‘과’

급 부서(units)를 두고 있으며, 별도로 2개의 ‘과’급 지원 부서(units)를 

두고 있음

○ 첫째, 의원연구서비스실(Directorate for the Members’ Research Service)

은 다음 네 개의 주제별 항목에 대한 브리핑과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과(units)로 구성됨

- 경제·과학정책과(Economic and Scientific Policies)

- 구조·통합정책과(Structural and Cohesion Policies)

- 제도·법률·예산과(Institutional, Legal and Budgetary Affairs)

- 대외정책과(External Policies)

○ 둘째, 도서관(Directorate for the Library)은 다음 네 개의 과(units)로 구

성됨6)

- 오프라인·온라인도서관서비스과(On-site and Online Library Services)

- 유럽의회 역사기록보존소(Historical Archives of the Parliament)

- 대민회답과(Citizens’ Enquiries)

6) 도서관의 경우 유럽연합과 관련한 30년 내외의 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전

문가와의 정보 교환 및 일반 대중들의 요구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음. 도서관의 디지털화가 진행하면서 의원들은 온라인을 통한 자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장 Mr. 

Anthony Teasdale과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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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관리과(Transparency)

○ 셋째,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Directorate for Impact Assessment 

& European Added Value)은 다음 여섯 개의 과(units)로 구성됨7)

- 사전영향평가과(Ex-Ante Impact Assessment)

- 사후영향평가과(Ex-Post Impact Assessment)

- 유럽부가가치평가과(European Added Value)

- 과학기술옵션평가과(Science &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STOA)

- 유럽정상회의감독과(European Council Oversight)

- 정책수행평가과(Policy Performance Appraisal)

□ 유럽의회조사처 각 실(Directorates)의 부속한 과(Units) 이외에 처장을 보

좌하는 수평적 구조의 ‘전략협력과’(Strategy & Coordination Unit)와 ‘운

영지원과’(Resources Unit)를 두고 있음

□ 2013년 11월 1일 유럽의회조사처가 출범 당시 221개의 직위가 만들어졌

는데, 이는 기존의 유럽의회기획관리부서(Directorate-General for the 

Presidency)와 유럽의회내부정책부서(Directorate-General Internal Policies 

of the Union)로부터의 인력을 재배치한 것임

○ 이 중에서 의원연구서비스실에 75명을 비롯하여 도서관에 85명, 영향평

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에 31명이 배정되었음8)

7) 유럽의회에서의 법은 일반적으로 유럽 내 회원국가의 법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

에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 관장범위도 점점 많아지

고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음(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장 Mr. Anthony Teasdale

과의 인터뷰 내용).

8) 유럽의회조사처의 설립시 기존의 유럽의회도서관의 업무를 승계하였는데, 아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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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략협력과와 운영지원과를 위하여 30명의 인원이 배정되었음

[그림 1] 유럽의회조사처의 조직도

조적으로 개편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이후 5개의 실로 개편할 예정임(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장 Mr. Anthony Teasdale과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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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입법·정책 지원서비스

가. 의원 핫라인

□ 유럽의회조사처는 의원들로부터의 모든 새로운 질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의원 핫라인’(Members’ Hotline)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단일화된 접수창

구(a single point-of-entry)를 설립하였음

○ 의원 핫라인은 온라인(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사이트와 이메일 주소 

eprs@europarl.europa.eu), 전화(내선번호 88100), 직접 대면(도서관 열람

실), 그리고 팩스(내선번호 44990)을 통해 운영됨

○ 의회의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의원들의 요청들은 자동적으로 의원 핫라

인에 연결됨

□ 의원 핫라인의 목적은 3시간 내에 모든 질의사항에 대한 초기대응을 하

기 위함임

○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의원 핫라인은 총 595

개의 질의사항을 요청받았고, 그 중 424개는 의원들과 의원실로부터 받

은 것이었는데 이 중 95퍼센트는 모두 회답이 완료되었음

나. 출판물

□ ‘브리핑’(Briefings),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 ‘통계스포트라이트’ (Statistical 

Spotlight), ‘키소스’(Key-source) 등 기존의 도서관이 발간하던 출판물은 계속 

발간되지만 그 발간 주체는 유럽의회조사처의 ‘의원연구서비스실’로 변경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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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출판물들의 발간 빈도수는 더욱 증가될 것이고, 내용은 시각적으로 

더욱 세련되게 만들며, 새롭고 일관된 포맷과 더 좋은 그래픽, 통계 및 

차트를 사용할 예정임

□ ‘개관’(At a glance) 시리즈는 1~2페이지 정도의 짧은 단편 시리즈로 현

재 이슈에 대한 짧은 노트형식으로 제공되고, 더 긴 분량의 ‘심층분

석’(In-depth Analysis) 시리즈는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 이슈 및 입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배경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다. 그래픽과 팟캐스트

□ 전자 ‘그래픽 웨어하우스’(Graphics Warehouse)는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

넷 사이트로부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서, 모든 유럽의회조사처의 그래

픽과 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임

○ 의원들은 ‘그래픽 웨어하우스’의 모든 자료를 자신의 출판물에 이용할 

수도 있음

○ 이 서비스는 앞으로 ‘통계 웨어하우스’(Statistics Warehouse)와 ‘지도 웨

어하우스’(Map Warehouse)를 포함하여 더욱 확대될 예정임

□ 또한, 선도적인 프로젝트로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팟캐스트’(podcasts) 서

비스는 2014년 7월부터 운영 중이며, 의원들은 이동 중이나 사무실을 벗

어나서도 노트와 브리핑을 선별하여 확인·청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라. 새로운 인트라넷 사이트

□ 유럽의회의 의원들과 직원들이 이용하던 전통적인 도서관 인트라넷 사

이트는 이미 유럽의회조사처의 인트라넷 사이트가 되었으며,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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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넓은 영역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재개하였음

○ 이 서비스에는 뉴스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가능하며, 모든 유

럽의회의 출판물과 공식적인 문서에 대한 접근,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제공, 책, 도서관에서의 이벤트 등의 제공이 포함됨

□ 인트라넷은 시민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모범답변’(model answers)을 제공

하는 부서를 두고, ‘유럽의회 역사기록보존소’(Historical Archives)의 더 

많은 이용과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의 성과물이 최상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싱크탱크들과 각국 의회도서관 연구서비스에서 수

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함

마. 유럽의회 공공 웹사이트에서의 싱크탱크의 역량

□ 새로운 유럽의회조사처는 기관 설립시에 웹사이트 내의 ‘싱크탱

크’(ThinkTank)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도록 요청받았음

○ 이에 2013년 8월부터 가장 최신의 유럽의회 출판물에 대한 공공접속을 

위하여 단일화된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유럽의회조사처는 유럽의회의 다른 지원조직과 이 업무를 위해 

협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업무에는 의회 조사·분석 결과물의 이용을 더

욱 간소화하는 작업을 포함하였음

○ 여기에는 유럽의회조사처와 정책부처(Policy Departments), 기타 다른 정

보소스들의 조사·분석 결과들을 포함함

□ 이러한 자료의 대중에 대한 공개는 유럽의회조사처의 블로그(epthinktank.eu

에서 접속 가능)를 통해서도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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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조사처의 매우 중요하고도 새로운 산출물인 ‘유럽에 관한 기억

해야 할 100권의 책’(One Hundred Books on Europe to Remember) 서

비스는 유럽의 통합역사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의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는 유럽의회 홈페이지와 유럽의회조사처 인트

라넷 상에 게재되고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는 현재 ‘디지털 온라인 전략’(Digital Online Strategy)의 

개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회 내·외부에서의 연구결

과를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임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럽의회조사처 자료에 대하여 의원들이 의

원실에서 직접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임

바. 싱크탱크와의 세미나와 연락관 제도

□ 유럽의회의 회기 시작과 함께 유럽의회조사처는 정책 이슈에 관한 몇 

개의 전문가 세미나와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모든 의원

들과 직원들에게 공개됨

○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유럽의회조사처에서 출간한 보고서와 관련된 것

들임

○ 세미나와 워크숍은 싱크탱크들과 연구기관들, 의회도서관 연구서비스,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의 연락을 증진시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

고 관련 연구결과를 유럽의회 내에서 더욱 넓게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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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럽의회조사처의 의원연구서비스

1. 의원연구서비스실의 조직과 기능

□ 유럽의회조사처의 의원연구서비스실(Directorate for Members’ Research 

Service : Directorate A)은 유럽의회의 모든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정책, 이슈 및 입법에 관한 독자적이고 객

관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조사·분석을 제공함

□ 의원연구서비스실은 주제별로 구성된 다음 4개의 과(units)로 이루어짐

○ 경제·과학정책과(Economic and Scientific Policies Unit)

○ 구조·통합정책과(Structural and Cohesion Policies Unit)

○ 제도·법률·예산과(Institutional, Legal and Budgetary Affairs Unit)

○ 대외정책과(External Policies Unit)

□ 의원연구서비스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유럽연합 기능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정책, 이슈 및 입법에 관한 개별 의

원들의 특정 질의에 대한 맞춤식 조사·분석 회답자료 제공

○ 입법과정의 모든 단계에서의 중요한 유럽연합 정책과 입법제안에 관한 

명료하고 읽기 쉬우며 내용이 풍부한 종합적 브리핑자료 제공

○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유럽연합 정책과 이슈에 관한 심층연구자료 제공

○ 유럽연합과 관련한 모든 이슈에 관한 개별의원 대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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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내·외부 웹사이트의 사용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2. 의원연구서비스실의 운영 방식

□ 의원들은 그들의 관심분야에 관한 정보나 조사·분석 자료를 언제든지 요

청할 수 있음

□ 의원들은 유럽의회조사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단일창구로서 ‘의원 핫라

인’(Members’ Hotline)을 이용할 수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 의원 핫라인(EPRS Members’ Hotline)에 접근하기 위해

서는 유럽의회 내선번호 88100 또는 이메일 eprs@europarl.europa.eu를 

이용할 수 있음

□ 질의요구가 의원연구서비스실에 할당되면 최초 요구로부터 3시간 이내

에 질의를 담당하게 될 전문가를 의원에게 고지함

□ 의원의 특정한 요구사항과 질의의 목적을 파악하고, 회답을 위한 가장 

적절한 포맷의 선정을 위하여 의원실과 논의함

3. 의원연구서비스실의 발간물

가. 개관(At-a-glance) 보고서

□ 이 노트는 1~2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되는 보고서이며, 정책 또는 이슈에 

대한 간략한 소개나 어떤 주제에 대한 빠른 이해를 위하여 제공되며, 다

음 두 가지의 형식으로 나누어짐

○ 본회의 개관(Plenary at a glanc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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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이전에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짧은 노트의 시리즈

- 개관 보고서는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2014년 

4월 10일 발간된 ‘유럽연합의 재원’(Own resources of the European 

Union)이라는 본회의 개관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내용을 담고 있음

[표 3] 본회의 개관(Plenary at a glance) 보고서의 구성 사례

o 법적 근거(Legal basis)

  - 유럽연합의 예산지원을 위한 자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그 절

차에 관한 개요를 설명함

o 현재의 재원체계(The current system)

  - 연간 지출을 위해 가용한 최대금액과 분야별 소요되고 있는 예산의 비

율에 관한 현재 시스템을 설명함

  -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예산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비판의 내용

o 수익과 지출 : 공정한 보답에 관한 논쟁(Revenue and expenditure: the 

debate on “juste retour”)

  - 각 회원국의 유럽연합 예산에 대한 기여와 보답에 대한 입장 차이를 

기술함

o 의회의 개혁 촉구(Parliament’s push for reform)

  - 유럽연합의 재정자립을 위한 유럽의회의 연도별 제안 및 결의안 소개

o 2014~2020년 : 제한된 변화(2014-20: limited changes)

  - 예산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정상회의의 입장 및 연도별 변화 

사항에 대한 개요를 설명

o 고유자원에 대한 고위층그룹(High-level Group on own resources)

  - 의회와 집행위원회, 그리고 정상회의 간에 예산개혁을 담당할 고위층그

룹(high-level group) 설립을 위한 공동선언과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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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회의 개관(Plenary at a glanc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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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Infographics) 개관 보고서

- 주제에 관한 유용한 정보나 통계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든 자료

로 앞면은 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도표, 지도, 그래프 등의 자료를 일

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고, 뒷면은 각 도표, 지도, 그래프에 대한 상세

한 심층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인포그래픽 개관 보고서 역시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2014년 6월 23일 발간된 ‘유럽체포영장’(European Arrest 

Warrant)이라는 인포그래픽 개관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표 4] 인포그래픽 개관(Infographic at a glance) 보고서의 구성 사례

<앞면>

o 유럽체포영장(European Arrest Warrant)의 기능 강화를 위한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 배경

o 2005~2013년 발부된 체포영장과 체포결과의 총계에 관한 그래프

o 2005~2013년 각 회원국 지도별 발부된 체포영장의 비교 그래프

o 체포영장에 근거하여 다른 회원국에서 체포한 영국의 체포결과의 범죄별 

비교 그래프

<뒷면>

o 심층정보

  - 2005~2013년 발부된 체포영장과 체포결과의 총계에 관한 그래프의 의

미 설명

  - 데이터에서 누락된 국가와 누락년도에 대한 설명

  - 지도 비교 그래프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영국의 체포결과 그래프에 대한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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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포그래픽(Infographic) 개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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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브리핑(Briefing) 보고서

□ 브리핑은 3~10페이지 분량의 정책이나 주요 화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

게 개관한 자료이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분됨

○ 브리핑(Briefing) 보고서

- 현안 정책, 이슈 또는 입법에 관한 자료

- 2014년 5월 23일 발간된 ‘유럽연합에서의 중국의 투자’(Chinese 

investment in the EU)라는 브리핑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표 5] 브리핑(Briefing) 보고서의 구성 사례

o 요약

o 브리핑의 목차

o 용어 해설

o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의 필요성 설명

o 중국의 외국직접투자 : 동향과 정책 프레임워크 설명

  - 중국의 내부정책 프레임워크의 상황

  - 중국의 외국직접투자의 동향

o 중국의 외국직접투자와 유럽연합의 투자 비교 분석

  - 다른 투자국과의 상황 비교

  - 중점이 되는 투자분야에 대한 비교

o 중국의 외국직접투자의 잠재적 영향력에 관한 논점 분석

  - 기대효과

  - 잠재적 위험요인 분석

o 유럽의회의 입장과 결의안 채택 경과 및 내용 설명

o 참고자료

o 주석

o 저작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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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브리핑(Briefing)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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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스포트라이트(Statistical Spotlights) 브리핑 보고서

- 차트, 그래프 또는 지도로 구성된 특정한 정책분야에 대한 유용한 통

계의 모음

- 2014년 5월 23일 발간된 ‘소규모 농장’(Small Farms)이라는 통계스포

트라이트 브리핑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표 6] 통계스포트라이트 브리핑(Briefing) 보고서의 구성 사례

o 요약

o 유럽연합 지도를 통한 농장지역의 분포도

  - 지도에 대한 설명

o 회원국별 소규모 면적지역과 경제적으로 소규모 농장지역 분포도

o 지역별 경제적으로 소규모 농장 분포도

o 회원국별 소규모 농장의 경제적 산출금액 비교 그래프

o 회원국별 소규모 농장의 특산물 비교 그래프

o 유기농장과 소규모 지역 농장의 회원국별 비교 그래프

o 소규모 농장의 노동력의 회원국별 비교 그래프

o 심층정보

  - 정의

  - 유럽연합 지도를 통한 농장지역의 분포도 설명

  - 회원국별 소규모 면적지역과 경제적으로 소규모 농장지역 분포도 설명

  - 지역별 경제적으로 소규모 농장 분포도 설명

  - 회원국별 소규모 농장의 경제적 산출금액 비교 그래프 설명

  - 회원국별 소규모 농장의 특산물 비교 그래프 설명

  - 유기농장과 소규모 지역 농장의 회원국별 비교 그래프 설명

  - 소규모 농장의 노동력의 회원국별 비교 그래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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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통계스포트라이트(Statistical Spotlight) 브리핑 보고서

다. 심층분석(In-depth Analysis) 보고서와 연구(Study) 보고서

□ 이슈, 정책 또는 입법에 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로 ‘심층분석’ 보고서

는 11~36페이지 분량이고, 37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는 ‘연구’ 보고서로 

발간됨

○ 2014년 6월 2일 발간된 ‘유럽연합 예산 확충방안’(How the EU budget 

is financed)이라는 심층분석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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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요약

1. 서론

2. 연혁

  2.1. 1952-1969 : 초기단계

  2.2. 1970-1987 : 재원의 마련

  2.3. 1988-1999 : 들로르 개혁(Delors reforms)

  2.4. 2000년 이후 : 임시적 변화(ad hoc changes)

3. 현재의 제도

  3.1. 주요데이타

  3.2. 제도수행방안

  3.3. 균형에 관한 민감한 논쟁

4. 의회의 역할

5. 2014-20년 MFF 협정 : 재원의 제한된 변화

  5.1. 201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개혁안

  5.2. 개혁안에 대한 반응과 최근의 발전

6. 개혁의 대안

  6.1. 두 가지 주요 모델

  6.2. 공통분모가 되는 분야

  6.3. 교정방식

  6.4. 유럽연합 예산의 재분배효과의 타당성

7. 제도 접근의 기준과 그 구성요소

  7.1. 예산 기준

  7.2. 민주적 책임성 기준

  7.3. 경제적 기준

  7.4. 형평 기준

  7.5. 통합 기준

  7.6. 기술 및 행정 기준

8. 201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두 가지 새로운 재원

  8.1. 새로운 VAT 재원

  8.2. FTT 재원

9. 새로운 재원 : 다른 가능한 후보군

[표 7] 심층분석 보고서의 구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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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로부터의 수익

  9.2. 항공운임 관련 요금부과

  9.3. 에너지/탄소세

  9.4. 유럽연합 법인소득세

  9.5. 화폐주조세와 관련한 재원

  9.6. 유럽연합 통신세

10. 전망

11. 참고자료

12. 부록

[그림 6] 심층분석(In-depth Analysis)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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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계/그래픽 발간물(Statistical/graphical products)

□ 연구발간물에 사용된 모든 그래프와 차트들은 온라인 ‘그래픽 웨어하우

스’(Graphics Warehous)9)에 수집되어 의원들의 자료로 사용되거나 온라

인 행위에 이용하기 위해 다운로드할 수 있음

[그림 7] 그래픽 웨어하우스

마. 팟캐스트(Podcasts)

□ 개관노트(At-a-glance notes)와 브리핑(Briefings) 보고서 중 일부 팟캐스트

는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사이트10)에서 가용함

9) www.epthinktank.eu/graphics-warehouse 참조. 

10) www.eprs.sso.ep.parl.union.e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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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럽의회조사처 도서관

1. 도서관의 조직과 기능

□ 유럽의회조사처의 도서관(Directorate for the Library : Directorate B)은 

의원 개개인과 유럽의회 전체에 대하여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 의회열람실(Parliament's Reading Rooms)의 운영과 별도로 대규모 문헌 

및 디지털자료를 보유하면서 뉴스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함

○ 도서관은 인트라넷과 인터넷 기반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

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문서를 보존하고 ‘유럽의회 역사기록보존

소’(Historical Archives)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함

○ 도서관은 대민회답과 기록관리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 

개최를 통해 도서관을 문화의 허브로 발전시키고 있음

□ 도서관은 다음 4개의 과(units)로 이루어짐

○ 오프라인·온라인도서관서비스과(On-site and Online Library Services Unit)

○ 역사기록보존소(Historical Archives Unit)

○ 대민회답과(Citizens’ Enquiries Unit : Ask EP)

○ 문서관리과(Transparency Unit)

□ 2011년 유럽의회도서관은 의원들에게 보다 초점을 둔 ‘과학적 정보 서

비스’(Scinetific Information Service)라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라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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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유럽의회조사처가 설립되면서 이 조직에 

편입되었음

[그림 8] 유럽의회도서관의 신개념(2011-2013)

□ 그 이후 유럽의회조사처의 도서관은 고객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인트라넷에 ‘유럽의회조사처에 대한 질의’(Ask EP)라는 서비스를 두어 

의원들이 질의를 직접 입력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함

○ 웹사이트에 언론사와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의회정치에 관한 정기

간행물·도서·연구물을 제공하며, 정보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함

○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도서관 브리핑(약 3,000 단어 이내), 본회의 브리

핑(1페이지/번역본), 통계브리핑, 인포그래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도서관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의 접근성을 강화함

- 최상의 도서관 자료를 한 장소에서 구할 수 있는 거점으로 도서관 블

로그를 운영하며, 의원 보좌진들을 위한 전문지식과 ‘요령과 기술’(tips 

& tricks)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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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의원들의 생산물을 재사용하기 쉽도록 하며, 게

시물은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 높게 만들어짐

[사진 3] 유럽의회조사처 도서관 시찰 장면

2. 도서관의 운영 방식

가. 뉴스와 정보소스에 대한 접근

□ 도서관은 유럽의회조사처 웹사이트인 www.eprs.ep.parl.union.eu를 통해 

선별된 뉴스 서비스와 의원들의 업무와 연관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

고 있음

○ 뉴스

- 세계의 뉴스소스를 유럽연합 전문가에게 제공(예컨대, Reuters, AFP, 

Financial Tim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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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 전문가 정보와 분석소스를 제공(예컨대, Factiva, Nexis, Oxford 

Analytica 등)

○ 알림(Alerts)

- 서적과 논문을 포함하여 화제에 관하여 다양한 소스로부터 최근 자료

를 제공하는 정기적인 개인 이메일 알림

○ 그래픽 웨어하우스

- 유럽의회조사처 발간물에서 사용된 차트, 도표 등을 즉시 사용가능하

게 하는 온라인 수집물

나. 도서관 열람실(Library Reading Rooms)

□ 유럽의회조사처 도서관 열람실(EPRS Library Reading Rooms)은 유럽의

회가 소재한 브뤼셀(벨기에), 스트라스부르(프랑스), 룩셈부르크(룩셈부르

크)에 각각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들과 직원에게만 열람실

을 개방하고 있음

○ 브뤼셀 도서관의 개방시간

- 월 10:00~19:00, 화~목 08:30~19:00, 금 08:30~17:00

○ 스트라스부르 도서관의 개방시간

- 월 16:00~19:00, 화~수 09:00~19:00, 목 09:00~12:30

○ 룩셈부르크 도서관의 개방시간

- 월~목 09:30~17:30, 금 09:30~17:00(또는 09:30~12:30)

□ 유럽의회조사처 세미나를 포함하여 싱크탱크와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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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연 등 정기적인 이벤트가 도서관에서 행해짐

○ 이벤트에 관한 정보는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함

다. 유럽의회 역사기록보존소

□ 유럽의회 역사기록보존소(Historical Archiv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는 1952년 창설 이래로 공식문서와 기타 기록자료를 보존하고 있음

□ 도서관의 역사기록보존소는 의회의 역사와 활동을 보존하기 위해 전임 

의장들의 영상인터뷰 자료를 포함하여 역사적 연구와 논문을 발간함

□ 또한, 역사기록보존소는 유럽의회 활동과 관련한 역사적 문서와 정보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고 의원 개인의 문서들을 보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유럽의회의 의원들과 전직 의원들은 언제라도 그들이 의회 재임기간동

안 종이 또는 전자형태의 문서들을 기록보존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문서들은 분석, 조직화, 디지털화, 또는 PDF 파일로 전환되어 보존됨

○ 의원들과 전직 의원들은 이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음

라. 대민회답과

□ 도서관 대민회답과(Citizens’ Enquiries Unit : ‘Ask EP’)는 유럽연합 이슈

와 유럽의회에 관한 일반 대중들의 정보요청에 회답하는 부서임

□ 회답이 잘 조사·분석되고 관련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대민회

답과는 유럽의회와 그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있음

○ 또한, 도서관 대민회답과는 대중들에게 정보요구, 비평, 의견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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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널을 제공하고, 더욱 폭넓은 정치 투명성 제고에 공헌함

○ 시민들은 유럽의회 웹사이트 www.europarl.europa.eu/askEP를 통해 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음

□ 도서관 대민회답과는 빈번한 질의에 대한 회답으로 사용되는 모범회답

(model answers)과 함께 대중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온 주제들에 대한 

월간목록을 발간함

○ 이 자료는 유럽의회 의원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www.epthinktank.eu/author/epanswers에서 접속할 수 있

음 

마. 문서에 대한 접근

□ 유럽의회는 의회가 산출하거나 보유한 서류, 특히 입법과정과 관련한 문

서에 대하여 시민들이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11)

□ 도서관 문서관리과(Transparency Unit)는 의회문서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

에 회답함

○ 대부분의 문서가 유럽의회문서등록소 www.europarl.europa.eu/RegistreWeb

에서 전자형태로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있음

바. 로비투명성 등록(Transparency Register)

□ 유럽연합의 산하기관들은 거의 모든 분야의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표하

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즉 전문자문가, 회사로비스트, 무역협회, 시민

11) Regulation EC N°104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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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싱크탱크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음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는 이해관계자들이 유럽연합 산하기관들과의 최근 대화에 관하여 자발

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공동투명성등록소’(Joint 

Transparency Register)를 설립하였음

○ 이 등록소는 약 6,500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다 

강화하고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감독을 증가하여 등록에 대한 인

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예정임

□ 투명성등록소는 다음의 사항을 제공함

○ 이해관계인들의 연락정보와 정책 이해관계

○ 투명성 요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예컨대, 이벤트와 청문회 등)

○ 로비수행에 관한 가이드와 이해관계자들의 행위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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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

1.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서비스

가. 영향평가의 의의

□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란 정책제안 준비 시에 수행하는 일련의 논

리적 단계를 말함12)

○ 영향평가는 정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가능한 정책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증거를 준비하도록 하는 과정임

○ 영향평가 시에는 다음의 질문에 답할 것이 요구됨    

- 문제의 본질과 규모는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누가 가장 

영향을 받는가?

-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 유럽연합이 개입해야 하는가?

- 만일 그렇다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정책대안들은 무엇인가?

- 대안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은 무엇일 것 같은가?

- 주요 대안들은 문제해결에서 효과성, 효율성 및 일관성의 관점에서 어

떻게 비교할 것인가?

- 미래의 통제와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12)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SEC(2009)92, 200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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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식별

･ 문제의 본질과 범위를 특정한다.

･ 핵심관계자와 영향 받는 사람들을 파악한다.

･ 추진 요인과 기본적 원인을 설정한다.

･ 문제가 유럽연합의 소관인가? 필요성 및 부가가치 테스트를 통과하는가?

･ 필요시 민감도 분석과 위험평가를 포함한 명백한 기준 시나리오를 개발

한다.

2

목표의 정의

･ 문제와 근본원인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운영적인 것까지 일련의 단계로 목표를 설

정한다.

･ 목표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주요 우선사항과 제안과 함께 기본권 측

면에서 리스본 조약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등과 같이 유럽연합의 정

책과 전략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3

주요 정책대안의 개발

･ 내용에 대한 대안과 (규제 또는 비규제 방식의) 이행방안에 대한 대안의 

구별이 적절한 경우 정책대안을 파악한다.

･ 비례성의 원칙을 검토한다.

･ 기술적인 제약이나 다른 제약들을 점검하고 효과성, 효율성 및 일관성 

기준에 대한 측정을 통하여 범위를 축소하기 시작한다.

･ 추후 분석을 위하여 잠재적으로 유효한 대안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 영향평가는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정책결정을 대체하는 것

은 아님

[표 8] 영향평가 핵심분석단계 요약13) 

13)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SEC(2009)92, 2009, p.5, 

“Summery of key analytical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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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의 영향 분석

･ (직/간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과 발생원인(인과관계)을 파

악한다. 

･ (유럽연합 외부인들을 포함하여)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파

악한다.

･ 질적·양적·금전적 조건의 기준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양적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한다.

･ 행정적 부담/단순화의 이점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이것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한다.

･ 상황변화 또는 준수에 대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정책 선택의 위험성과 불

확실성을 고려한다.

5

대안의 비교

･ 목표에 명확히 연계된 기준에 근거하여 각 대안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

정적 영향을 비교분석한다.

･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결과와 개별적인 결과를 표시한다.

･ 영향의 범주별 또는 영향 받는 이해관계인의 대안들을 비교한다.

･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선호되는 대안을 파악한다.

6

정책모니터링과 정책평가 개요 서술

･ 발생가능한 방해요소의 주요 대상들에 대한 핵심진행지표를 파악한다.

･ 실행가능한 모니터링과 평가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나. 영향평가의 목적

□ 유럽연합에서 모든 정책 결정은 가용한 최고의 자료로 뒷받침되는 면밀

한 분석에 근거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유럽연합의 기구들이 보다 나은 

정책과 법을 설계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임14)

14) European Commission, Evaluation of the Commission's Impact Assessment System, 

SG-02/2006, 2007.4, p.2;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는 결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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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평가는 입법과정에서 더 나은 정보를 통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임15)

○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정책이 다른 기관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에 긴밀히 부합하도록 광범위한 외부 이해관계인

의 조언을 고려함

○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책의 일관성과 기본권 측면과 같은 

조약 목표에 부합하고, 리스본 조약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같은 

상위 목표에도 부합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됨

□ 또한, 영향평가는 다른 정책 대안들의 장점과 비용을 투명하게 하고 되

도록 유럽연합의 개입을 단순하고 효과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제안

의 질을 제고함

○ 한편, 영향평가는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보장에 도움을 주고,

제안된 실행이 왜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줌

다. 영향평가의 대상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집행위원회 발의

(Commission initiatives) 중 일부인데, 유럽의회의 영향평가가이드라인은 영

향평가를 수반해야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발의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는 않고, 매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무처장(Secretariat General), 영향평가

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와 관련 부처(departments concerned)들에 

정책제안의 질을 향상시키고 규제환경을 진전 및 간소화시키는 것임, 박균성, ｢유럽

연합과 프랑스에서의 입법영향평가｣,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제2호, 유럽헌법학

회, 2007, p.123.

15)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SEC(2009)92, 200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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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영향평가의 대상을 정하여 실시함

□ 반면, 유럽의회조사처에서의 영향평가는 그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가 별

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영향평

가에 대해 유럽의회조사처가 간략히 평가를 수행하여 위원회에 제공하

고 해당 위원회가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상세한 영향평가보

고서를 작성함

○ 사전영향평가과(Ex-Ante Impact Assessmen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입법제안과 함께 실시하는 영향평가를 분석하며, 이에 대한 방법론적 

장·단점을 분석한 간략한 평가서를 제공함

○ 이후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더욱 자세한 내용의 평가보고서나 위

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정에 대한 대안적 혹은 보완적 영향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함

□ 일반적으로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제안들과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안들이며,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16)

○ 집행위원회의 입법 및 사업 프로그램(Legislative and Work Programme: 

CLWP)에 대한 모든 입법제안

○ 집행위원회의 비입법 및 비사업 프로그램(non-CLWP) 중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명백히 가지는 입법제안

○ 미래정책을 규정하는 비입법 발의안17)

16)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SEC(2009)92, 2009, p.6.

17) 여기에는 백서, 실행계획, 세출프로그램, 국제협정에 대한 협상 가이드라인 등

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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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행조치18)

□ 영향평가 시에는 분석의 적정한 범위와 수준을 초기 단계에 설정하여야 함

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와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의 차이

□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는 법규가 아니라 대부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고안되어 실시되고 있음19)

□ 영향평가의 개념과 세부절차에 관한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

향평가 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에서 정하여 실시하고 

있음20)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크게 1) 영향평가의 

기초와 절차, 2) 영향평가의 핵심분석단계, 3)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영향평가의 기초와 절차’ 부분에서는 영향평가의 개념, 영향평가의 절

차, 영향평가의 범위와 수준의 정의, 정보수집과 이해관계인 상담을 규

정하고 있음

○ ‘영향평가의 핵심분석단계’ 부분에서는 문제, 정책목표, 정책대안, 경제

적·사회적·환경적 영향, 대안의 비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선

18) 이 조치는 주로 집행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사항(‘comitology’ items)

들이 포함됨.

19) 박영도·안선경,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I)(EU의 영향평가제도)�, 한국

법제연구원, 2007, p.23.

20) 이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영향평가의 절차, 방법, 일정, 영향평

가보고서의 형식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2005년 6월 15일 제정한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2009년 1월 15일에 개정한 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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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여 실시하지만, 유럽의회조사처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에 대

한 간략한 분석과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의 영향평가와 유럽의회조사처에서의 영향평가

는 업무의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2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는 입법과정의 초기에 실시되지만, 유

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입법과정 중간에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사

용하지만 유럽의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논의 중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또한,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관한 해당국과의 논의 과정과 내용 등 전 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를 실시함

○ 한편,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영향평가한 

내용에 대한 검정작업도 실시하고 있음

2.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조직과 기능

□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Impact Assessment 

and European Added Value : Directorate C)은 2012년 1월에 유럽의회사

무처 조직으로 창설되었다가, 2013년 11월 유럽의회조사처 산하로 편입

21) 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장 Mr. Anthony Teasdale과의 인

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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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서임22)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서비스는 유럽의회 위원회가 입법과

정과 정책결정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유럽연합 입법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와 사후영향평가를 통하여 유

럽의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 필요성과 효과를 분

석하고 있음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서비스는 모든 입법과정에서 유럽의

회 위원회의 입법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음23)

○ 지원의 시점은 입법의 사전 기획단계나 안건의 준비단계, 법률안 통과

단계, 또는 일단 통과된 법률의 적용이나 평가단계 등 언제나 가능함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정책형성과 개

발에 관한 유럽의회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럽의회의 입법과정의 전반

22)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는 모두 2009년 

영향평가가이드라인(곧 개정될 예정임)을 활용하는데, 업무의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차이가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는 입법 및 정책의 논의 

초기 단계에서 관여하지만,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그 과정의 중간에 

개입하여 의회에서 논의하는 내용과 결정하는 내용을 모두 평가함. 영향평가

의 시기의 경우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일단 제안을 하면, 유럽의회조사처

는 그 과정에서 해당국과 논의한 내용 등 모든 분야를 고려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함(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

치평가실장 Mr. Joseph Dunne과의 인터뷰 내용).

23)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입법이나 정책의 최종결정이 아니라, 의원들과 

위원회가 그들의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장 Mr. 

Joseph Dunne과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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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 서비스는 정책의 전 분야에 걸친 조사·분석의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

에 의해 이루어지며, 필요시 외부의 전문인력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

행하고 있음24)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은 다음 6개의 과(units)로 이루어짐25)

○ 사전영향평가과(Ex-Ante Impact Assessment Unit)

○ 사후영향평가과(Ex-Post Impact Assessment Unit)

○ 유럽부가가치평가과(European Added Value Unit)

○ 과학기술옵션평가과(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Unit : 

STOA)

○ 유럽정상회의감독과(European Council Oversight Unit)

○ 정책수행평가과(Policy Performance Appraisal Unit)

24) 영향평가 시 외부자문은 유럽의회조사처가 개별적으로 외부의 자문을 의뢰하지 

않고 유럽의회의 명의로 자문을 받고 있으며, Euro Voice라는 웹사이트에서 유럽연

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외부 자문내용을 검색할 수 있음(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

시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장 Mr. Joseph Dunne과의 인터

뷰 내용).

25)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이 전공 분야별이 아니라 기능별로 구분된 이

유는 모든 정책에 대하여 분야별 접근이 아닌 기능별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 부서에서의 인력은 모든 정책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고

도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

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장 Mr. Joseph Dunne과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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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운영 방식

□ 사전영향평가과(Ex-Ante Impact Assessment Unit)는 위원회에 대하여 다

음의 서비스를 제공함26)

○ 의회에 제출된 모든 위원회 법률안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

하는 최초의 영향평가

○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의 품질과 독자

성에 관한 상세한 평가

○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제안에 대한 대안적 영향평가

○ 유럽의회 위원회가 긴급성을 요구하는 실체법 개정에 관한 영향평가 

□ 사후영향평가과(Ex-Post Impact Assessment Unit)는 위원회에 대하여 다

음의 서비스를 제공함

○ 위원회와 유럽연합 집행기구들이 유럽법의 국내법 수용과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의 능력을 강화함

○ 유럽입법의 국내법 수용과 이행, 영향, 적용과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

26)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영향평가 또는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는 의원

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전히 사실성에만 근거한 자료를 작성한다고 

답변함. 또한, 보고서의 내용이 출판되어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반대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함(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장 Mr. Joseph Dunne과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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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감시기능으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함

○ 위원회의 다양한 연구 및 활동보고서를 분석하고, 가능한 경우 입법, 정

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위원회의 내부적 평가도 분석함

○ 현존하는 유럽연합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함

○ 특히, 위원회가 자체 입법보고서를 작성할 때 위원회 이행 평가서를 제

공함

□ 유럽부가가치평가과(European Added Value Unit)는 위원회에 대하여 다

음의 서비스를 제공함

○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동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비용에 대한 

‘비유럽비용보고서’(Cost of Non-Europe Reports)를 발간함

-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동행동을 취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공공재’(public 

goods)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분석하여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동행동의 필요

성을 설득하기 위한 보고서임

○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유럽의회 의원의 입법제안에 대하여 입법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유럽부가가치평가’(European Added Value Assessment)를 

실시함

○ 긴급한 입법이 필요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면적인 유럽부가가치

평가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위원회가 아직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체적인 판단으로 유럽부가가치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유럽

부가가치평가’(European Added Value Appraisals)와 ‘현안보고서’(Issue 

Papers)를 간략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함

○ 유럽의회가 이미 제기한 입법제안과 정치업무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특정연구’(Specific Research)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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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럽연합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실시되고 있는 유럽부가가치

를 평가함 

□ 과학기술옵션평가과(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Unit : 

STOA)는 과학과 기술 분야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분석하는 역할을 담

당하면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함

○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그리고 

과학적으로 중립적인 연구를 수행함

○ 중장기 전략적 정책대안을 확인하고 평가함

○ 정치인, 과학자들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포

럼을 조직함

○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의회의 기술평가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조율함

○ 이 서비스는 15명의 의원이 참석하는 ‘STOA 패널’의 지도 하에 연구업

무를 수행하고, 이 분야의 발전에 관한 워크샵을 실시함

□ 유럽정상회의감독과(European Council Oversight Unit)는 다음의 서비스

를 제공함

○ 다양한 법적 책무 또는 회원국 상호간의 합의에 근거한 다양한 책무를 

포함하여 유럽정상회의(European Council) 결론의 이행사항과 관련한 유

럽정상회의 입장을 모니터하고 분석함

○ 유럽정상회의감독과는 유럽정상회의 결론의 확정사항이나 책무 등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유럽정상회의의 성과의 정도에 대한 일상

적인 브리핑 노트를 제공하며, 이 분야의 상세한 연구업무를 수행함

□ 정책수행평가과(Policy Performance Appraisal Unit)는 다음의 서비스를 



50 ❘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제공함

○ 정책수행평가과는 법률안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이 유럽집행

위원회의 연간예정사항에 포함될 때마다 그 법안의 실질적인 작동에 대

한 초기평가를 수행함

○ 이 초기평가는 문제가 되는 새로운 입법제안의 심사 이전에 관련 상임

위원회에 전달됨

4.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발간물

가. 개관(At-a-glance) 보고서

□ 한 주제에 관한 신속한 개관을 제공하는 1~2페이지 노트로 ‘유럽부가가

치평가’(European Added Value in Action) 개관 보고서와 ‘이행평

가’(Implementation in Action) 개관 보고서가 있음

○ 유럽부가가치평가 개관 보고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배경’과 ‘유럽

경제의 이익’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2014년 7월 발간된 ‘핸드폰 로밍 비용청구에 관한 유럽연합 정책의 부

가가치’(The Added Value of EU Policy on Mobile telephone roaming 

charges)라는 유럽부가가치평가 개관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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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럽부가가치평가 개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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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유럽부가가치평가 개관 보고서의 구성 사례

o 배경

  - 유럽연합의 통신시장 정책과 유럽의회의 역할의 중요성

o 유럽경제의 이익

  - 정책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연도별 이익과 휴대폰 로밍시장 규모 변화 

- 유럽연합의 규제의 간소화 및 행정부담 감소 

[그림 10] 이행평가 개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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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브리핑(Briefings) 보고서

□ 3~10페이지 분량의 정책이나 화제를 개관하는 보고서로 ‘유럽집행위원회영

향평가의 초기 검정’(Initial Appraisals of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보고서와 ‘STOA 옵션 브리프’(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Options Brief) 보고서가 있음

○ ‘유럽집행위원회 영향평가의 초기 검정’ 보고서는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입법제안에 수반하는 영향평가의 장점과 단점

을 분석하는 첫 번째로 분석하는 노트임

○ ‘STOA 옵션 브리프’ 보고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연구들에 대한 요

약보고서임

○ 2014년 1월 발간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

의 가능성과 영향’(Potential and Impacts of Cloud Computing Services 

and Social Network Sites)이라는 STOA 옵션 브리프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표 10] STOA 옵션 브리프 보고서의 구성 사례

o 프로젝트의 개요

o 시장과 산업의 전망

o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문제

o 정책대안

  - 주제 I : 보안의 상품화(대안 1 ~ 4 제시)

  - 주제 II : 프라이버시의 지역 이익화(대안 5 ~ 7 제시)

  - 주제 III : 디지털 비즈니스와 생활을 위한 신뢰환경 구축(대안 9 ~ 12 

제시)

  - 주제 IV : ICT 산업을 위한 친환경시스템 구축(대안 13 ~ 15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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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TOA 옵션 브리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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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층분석(In-depth Analysis) 보고서와 연구(Study) 보고서

□ 이슈, 정책 또는 입법에 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로 ‘심층분석’ 보고서

는 11~36페이지 분량이고, 37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는 ‘연구’ 보고서로 

발간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향평가의 세부 검정’(Detailed Appraisals of 

Commission Impact Assessments)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입법과

정에 수반하는 영향평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보고서임

○ ‘대안·보완영향평가’(Alternative or Complementary Impact Assessment)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안 부분에 대한 분석보고서임

○ ‘유럽의회개정법률안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of EP Amendments) 

보고서는 유럽의회에서 논의되는 하나 이상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외

부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영향평가보고서임

○ ‘비유럽비용보고서’(Cost of Non-Europe Reports)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공동행위를 통해 더 나은 효율성이나 공동선에 관한 정책분야에 대한 

분석보고서임

○ ‘유럽부가가치평가’(European Added Value Assessments) 보고서는 유럽

의회 위원회에 의해 제안되는 법률안 발의를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분

석보고서임

○ 이러한 보고서 중에서 2014년 4월 발간된 ‘유럽연합과 미국간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쉽’(EU-US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이라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향평가의 세부 검정’(De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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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aisals of Commission Impact Assessments) 연구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표 1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향평가의 세부 검정 보고서의 구성 사례

o 개요

o 서론

제1장 EU-US 영향평가의 의미와 방법

  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와 가이드라인 : 일반적 평가

  II. EU-US 대서양 무역 및 투자관계에 적용된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델링

    1. 일반적 CGE 모델링

    2.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쉽 영향평가를 위한 CGE 모델링

    3.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쉽 영향평가에서의 CGE 모델링 방안

    4. CGE 모델링에서 고용과 공공조달의 역할

    5. CGE 모델링의 대안들

제2장 영향평가를 위한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쉽의 양식화

  I. 경제분석을 위한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쉽 양식화

  II. 비관세수단의 수량화 방안

  III. 부작용

제3장 기타 자유무역협정과의 비교 및 모델링의 근거

  I. EU-US와 유사협정 : 경제적 모델링의 지속성 여부

  II. 데이터 세트(dataset)와 경제적 결과

  III. 비관세수단 : 이론과 지표 설정

  IV. CGE 모델 양식화를 위한 시나리오

제4장 EU-US 연구와의 비교

  I. 관련연구(Satellite studies)

  II. 대안연구(Alternative studies)

o 결론

o 참고문헌

부록 I.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보고서의 주요 결과

부록 II. CGE 모델링의 연장 가능성

부록 III.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평가의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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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향평가의 세부 검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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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럽의회조사처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의 시사점

1. 입법홍수 시대에 좋은 법률 만들기: 통합적 입법지원체계 필요

□ 유럽의회가 2013년 11월 유럽의회조사처를 신설한 배경은 유럽연합과 

관련된 정책이슈에 대한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권위있는 조사분

석을 개별 의원들과 위원회에 제공하고, 유럽연합 정책 사이클 전 과정

을 통하여 유럽집행위원회와 여타 집행기구들을 감독하기 위한 실질적

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임

□ 이를 통하여 유럽의회가 입법의 전 과정(의제설정→집행위원회 법안발의

→전문가 자문→유럽의회의 법안 심의 및 의결→국가 단위에서의 이행

→실행단계에서의 감독)에서 의회가 더 좋은 입법을 하고, 집행부와 각

국의 이행단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유럽의회조사처는 조직설립의 기획단계에서 통합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라

는 그 기본개념과 핵심철학을 분명히 제시하였음

○ 유럽의회조사처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의제설정 과정에 ‘비유럽비용

보고서’(Cost of Non-Europe Reports) 등을 발간하여 유럽연합의 의제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함

○ 나아가 전문가 자문단계와 법안 심의 및 의결 단계에서 사전영향평가와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의원 및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법안과 정책이 완성된 이후에는 집행기구 및 각국의 이행기구에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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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활동을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회의 광범위한 조사 및 분석능력을 제공하기 위

하여 의원연구서비스, 도서관, 영향평가서비스를 통합하여 단일한 서비

스의 형태로 체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입법지원기구가 의원들의 요구에 기초한 사실적 정보와 

분석적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입법과 정책의 영향평가 

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입법조사처가 유럽의회조사처의 ‘의원연

구서비스실’(Directorate for the Members’ Research Service)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특히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발의법안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의원 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 법안이 사회총후생을 늘리고, 공공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의 강화가 요청된다고 할 것임

□ 다음으로 법률안 심의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평가하여 각각의 대안이 

갖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상임위 심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확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한국 국회에서는 입법과정에 각급기구가 변화된 환경에 걸

맞는 전문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간 협력강화 방안이 모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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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

○ 입법조사처와 도서관 간의 기능적 협력방안의 모색과 함께 법안 심의과

정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입법조사처 간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음  

2. 영향평가의 도입과 통합적 운용방안 모색

□ 유럽연합이 2011년 7월에 유럽의회에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위와 같은 인식하에 유럽의회 위원회의 정치적 이니셔티

브를 확인하고, 정량화하고, 정당화하기(identify, quantify and justify political 

initiatives of the Committees) 위한 것임

○ 유럽연합에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논의된 것은 2001년 11월 발간된 ‘규

제개선을 위한 만델케른 보고서(Mandelkern Group on Better Regulation 

Final Report)로 거슬러 올라감

○ 이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좋은 입법 만들기 차원에서 

다양한 차원의 영향평가 도입 논의를 제기하였고, 2002년 6월에 유럽위

원회 위원단에 의해 채택되었음27)

○ 2003년에는 새로운 영향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2005년에는 

기존의 평가방법을 통합하여 6단계 절차로 통합한 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에 이를 개정하여 통합

적 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였음

○ 이후 2009년 리스본조약이 체결되면서 공동 입법권자로서의 의회의 권

27) Criag Robertson,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한국법제연구원, 

2008,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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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회차원의 영향평가 도입논의가 이루이

게 됨

○ 기존에는 유럽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영향평가를 유럽의회에서

도 도입하게 된 것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의 선택

(informed choice)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영향분석 구조가 

필요하다는 니에블러 보고서(Niebler report)에 근거한 유럽의회의 결의

에 기초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홍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의 입법지원

기능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기능일 

것임

○ 영향평가는 정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가능한 정책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최종판단을 도울 수 있고, 상임위원

회의 활동 지원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는 연구자에 따라 ‘입

법영향평가’, ‘입법평가’, ‘입법영향분석’ 등으로 그 용어가 혼용되어 오

고 있으나, 그 연구의 결과가 실제 의회활동에 접목하기 어려운 실정이

었음28)

28) 김상만, �유럽연합(EU)의 입법영향분석제도와 모범사례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3.11.30., p.8에서는 연구자별 용어 사용의 예와 정의

를 소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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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영향평가의 개념이 오직 ‘입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

책결정, 예산, 결산, 결의안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평

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의 도구

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용어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를 사용하되 사전영향평가, 

사후영향평가, 국정과제이행평가, 규제영향평가, 과학기술영향평가 등 

그 기능별 접근과 함께 각 기능별 접근에서의 분야별 접근을 통한 제도

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향평가는 크게 개발영향평가와 

입법영향평가로 구분될 수 있음. 다음의 [표 13]은 영향평가제도의 종류

와 그 근거법령을 제시하고 있음

[표 12] 영향평가제도의 종류와 근거법령29)

구분 영향평가제도 근거법령

개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인구영향평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법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행정규제기본법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법

성별영향평가 여성발전기본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갈등영향평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기본법

○ 정부의 경우에는 부처별 영향평가-총괄담당기관(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

29) 최유진, �입법과정상의 영향평가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1-05, 2011, pp.29-30 참조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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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위원회, 여성부) 검토라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합영

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정부제출법률안이나 시행 예정 정책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늘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하여 부문별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발의법률안의 양적 팽창에 따른 인력의 부족과 

전문적 평가도구의 부족으로 인해 심도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따라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기존의 부문별 평가

보다 대폭 확대시행 되어야 할 시점이며, 이는 유럽연합에서 당초 집행

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시작하여 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유럽의회에서도 영향평가가 도입되는 것과 유사한 경

향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에서 국회에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은 ‘국

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30)

○ 이 법안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사전검토서

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법안을 심사할 때 상임

위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의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규

제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와 함께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책결정 

30) 이한구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1906793, 발의일자: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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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과학기술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31)과 ‘국회과학기술처법안’32)이 

발의된 바 있음

□ 이처럼 우리 국회에서도 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유럽의회에서의 영향평가 도입논의 등장 배경과도 흡사하다고 할 수 있

음

○ 유럽연합에서도 2001년 만델케른 보고서에서 규제의 증가에 따른 좋은 

법률 만들기의 일환으로 영향평가 도입논의가 시작되었음

○ 유럽의회에서 영향평가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영향평가(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를 도입한 것도 의원들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여 의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과학기

술을 바라봄으로써 각종 정책결정 및 예산배분 과정에 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서 기인함

□ 영향평가가 정착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조직의 마련, 평가방법의 과학화와 구체화 등 충분한 시행여

건의 마련이 필수적임

○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 모델은 향후 입법지원조직이 

지향해야 할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국회도 선도적으로 영향

평가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1) 최원식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1911194, 발의일자: 2014-07-16).

32) 최원식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1911193, 발의일자: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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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집행과정의 국회 감독 강화

□ 유럽의회의 영향평가 기능 중 사후평가는 주로 의원들이나 위원회가 유

럽연합의 법률이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이행되고 집행되는 과정과 유럽

연합 법률과 정책이 이행단계에서 나타나는 영향, 운영, 효과성, 전달체

계 등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돕는 데에 있음

○ 이는 유럽연합의 집행부와 각국의 이행 및 운영체계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에 기여하게 됨

□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정

책이 어떻게 이행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사후적 감독기능이 약한 실정

임

○ 예컨대, 복지예산의 증대로 늘어난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

지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감독도 취약한 상황임

□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노동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법적·사회보장법적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개정하여 특

수형태근로자 중에 상대적으로 근로자성이 높다고 인정된 4개 직종(보

험모집인, 레미콘문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산재보험

제도를 당연 적용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시행 4년이 지난 시점



66 ❘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에서 그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험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난 바 있으며,33) 이에 따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의약품 거래에서 관행화된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도입

된 ‘쌍벌제’의 입법영향을 분석하여 그 기여효과를 확인하고, 취약분야

에서의 제도보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34) 

○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처럼 하나의 법률과 제도는 제·개정 과정의 사회적 합의 도출뿐만 아

니라 그 이후의 집행결과 의도한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가 상시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의회의 입법권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음

○ 「국회법」제98조의 2에 의하면 행정입법은 제·개정 후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행정 입법 중에서 국회에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35)

○ 또한, 행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행정입법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규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음 

33) 김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

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70호, 2012.

34) 김주경, �｢의료법｣ 및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조항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81호, 2012.

35) 이현출, ｢국회와 행정부｣,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의회정치연구회, 2010, 

pp.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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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행정입법을 제출할 때 개정문 외에 간단한 제

안이유와 주요 골자만 제출하고 있고, 법규명령 외의 행정규칙의 경우

에는 개정문만 제출하는 등 행정입법의 실체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에 대한 사후평가를 체계화하여 의원 및 위원회에

서 사후적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

요함   

4. 입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 유럽의회조사처는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음

○ 의원연구서비스실은 유럽연합 기능의 모든 영역에 걸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는 명료하며 읽기쉬운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되며, 전달방식은 

서면, 대면보고,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제공에 주력하고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의 주된 범주는 다음과 같음

- At a glance: 1-2 페이지

- Briefings: 3-10 페이지

- In-depth Analyses: 11-36 페이지

- Studies: 37페이지 이상

- Fact-sheets: 다양한 분량

○ 다양한 보고서의 범주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스 등을 통하여 유용한 정

보나 통계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보고서의 가독성을 크게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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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음

□ 의원들은 유럽연합조사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단일창구로서의 ‘의원 

핫라인’을 이용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의원들의 질의 요구가 3시간 이내에 담당 전문가에게 전달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연구발간물에 사용된 모든 그래프와 챠트들은 온라인 ‘그래픽 웨

어하우스(Graphics Warehouse)’에 수집되어 의원들의 자료로 활용되거나 

온라인 작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국회도 향후 의원의 조사회답 서비스에 대한 서면보고뿐만 아니라 

대면보고를 확대하여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조사회답과 각종 보고서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을 높여 나갈 수 있

도록 인트라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임

□ 끝으로 입법조사처 등에서 조사회답이나 보고서 등의 작성 과정에 활용

된 다양한 그래프와 챠트가 의원들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픽

웨어하우스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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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 이 보고서는 2013년 11월에 공식 발족한 유럽의회조사처를 방문하여 조

직특성과 주목을 끄는 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내용과 그 시

사점을 분석한 것임

□ 유럽의회조사처는 세계 선진입법지원기구의 장·단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의 도서관 기능과 사무처에 속해온 영향평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

고, 여기에 의원연구서비스실을 추가하여 하나의 통합된 입법지원기구로 

발족하였음

○ 유럽의회는 2009년 리스본 조약 체결이후 유럽집행위원와와 함께 공동

입법권자로서의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기능강

화가 모색되었으며 그 흐름의 일환으로 의원연구서비스실을 신설하고, 

영향분석기능을 강화하여 유럽의회조사처에 포함하게 됨 것임  

□ 유럽의회조사처는 기존의 입법지원기구의 기능이 도서관의 참고봉사 서

비스와 조사분석 서비스 위주로 구성되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향분

석 기능을 강화하여 온 것이 특징적임

○ 그동안 유럽연합에서는 주요한 법안제안권자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주

로 실시되어 왔으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강화 차원에서 유럽의회에서

도 도입되게 된 것임

○ 영향평가는 정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가능한 정책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최종판단을 도울 수 있고, 상임위원

회의 활동 지원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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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조사처 서비스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조사처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임

○ 다양한 보고서의 범주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 등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

나 통계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보고서의 가독성을 크게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는 가장 최근에 탄생한 조직으로서 우리 국회의 입법지

원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는 입법의 전 과정(의제설정→집행위원회 법안발의→전

문가 자문→유럽의회의 법안 심의 및 의결→국가 단위에서의 이행→실

행단계에서의 감독)에서 의회가 더 좋은 입법을 하고, 집행부와 각국의 

이행단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적 

조직 모델을 취하고 있음

○ 우리 국회의 경우 입법지원기구가 순차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상임위 스

텝, 도서관, 입법조사처 등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입법 전과정

을 통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다음으로 입법홍수 시대에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영향평가의 도입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음

○ 영향평가가 정착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조직의 마련, 평가방법의 과학화와 구체화 등 충분한 시행

여건의 마련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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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 모델은 향후 입법지원조직이 

지향해야 할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국회도 선도적으로 영향평

가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럽의회조사처의 기능 중 두드러진 것은 입법 이후의 사후통제가 영향

평가를 통하여 강화되고 있다는 점임

○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정

책이 어떻게 이행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사후적 감독기능이 약한 실정

이므로 이에 대한 보강이 요청된다고 할 것임  

[사진 4] 유럽의회조사처 임원진과의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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